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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dental hygiene students’ and other medical personnel’s knowledge of dental 

hygienists’ legal responsibilitie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2 weeks from March 25 

to April 9, 2017. One of the main questions focused on the legal scope of practice for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current medical technicians. A total of 298 subjects’ responses were analyzed. We found that 

62.1%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dental hygienists’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surveyed, 93.6% replied that they were aware of other medical personnel’s expectations. Responses 

to 12 legal questions were shown to have different distributions depending upon the level of dental hygienist 

education. Overall, knowledge of dental hygienist legal responsibilities was more comprehensive for senior 

students in each legal topic. However, few students (1.7%) answered all 12 legal questions correctly. In 

conclusion, dental hygiene students’ awareness of their profession’s legal scope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needs to more actively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s legal scope as well as of medical personnel’s expectations of dental hygienists’ legal roles. 

Key Words: Dental hygienists, Awareness, Medical technicians, Medical personnel

© 201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36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2018, 제6권 제1호
ISSN 2288-2804

mailto:mhee0327@gmail.com


I. 서론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은 1913년 미국의 알프레드 

폰스(Alfred Civilion Fones)가 창안한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치위생학 교육의 창설자 지헌택 선

생이 미시건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에서 미국의 치과

위생사와 치위생학 교육을 접하면서 치과위생사 도입

의 계기가 됐다. 196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기술수련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게 하

는 최초의 치위생학 교육이 이루어졌고, 1977년에는 

단기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에서 2년제 치과위생과

가 생기면서 질적, 양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 

때 생겨난 대학이 광주서원전문학교, 대구보건전문학

교, 신구전문학교, 원광보건전문학교로 전국 4곳이다. 

1994년에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 전환되었고, 2002

년에는 4년제 치위생학과가 최초로 신설되었다(강부

월 등, 2013).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로 인한 폐

교와 통합 및 신설을 반영하여 2018년 현재, 4년제 대

학 27개와 3년제 대학 56개로 총 83개 대학에서 치과

위생사를 양성하고 있다(http://www.academyinfo.

go.kr).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협업하여 치과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문치과진료인력이다. 치과의사는 

의료법에 준하여 법적업무와 권리를 보장받는데 반

하여, 치과위생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법적업무범위가 규정된다. 역사적으로

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치과

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면허제도가 도입된 

후, 이 법에 의거하여 1971년에 최초의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3년 2월, 치과위생

사를 현재의 의료기사로 규정한 의료기사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의료보조원법은 폐지되었다(김설악 등, 

2017).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제도하에서 치위생 교육은 

세부 학문분야별 교육의 내실화가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고,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구축

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7A; Park et al, 2018). 특히 임상치위생학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이론과 술기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통합교과목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상 영역의 전공학문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임상에서의 술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질적 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Han et al, 2009; Choi et al, 2017B). 

최근 치과위생사 직종은 또 한번의 큰 역사적 과도

기를 겪고 있다. 2017년 7월 이후 시작된 치과위생사

의 의료인화를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과 2018

년 10월에 시작된 ‘치과진료보조 업무 법적 보장’에 

관한 서명운동이 그것이다. 2015년 시행된 치과위생

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치과위

생사들의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관련법 

안에서의 업무에 대한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현실이다(Park et al, 2016). 이후 Choi et 

al(2016)이 보고한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의료기사법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임상치과위생사들이 개정된 의

료기사법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32.8%로 낮게 나

타났으며, 응답자 중 56.2%는 새로 개정된 의료기사

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Kim et al(2016)

은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

한 요구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로 인해 법적 보호와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위 연구 모두 관련 법

안의 인식 및 개정의 요구도를 조사한 것으로서, 현행 

의료기사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체적 업무 내

용들에 관한 법적 업무 여부에 관한 인식은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

학 전공 학생들이 인지하는 치과위생사의 세부적 법

적업무범위와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학문체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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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뿐만 아니라 

의료인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2018년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

주간 치위생(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

울 경기권 소재 5개 대학, 충남 5곳, 강원과 제주 각각 

1곳으로 총 12개 대학의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하

였고, 이 중 서울 경기권 소재 대학 2곳은 직접 방문에 

의한 지면 설문을, 나머지 대학은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371명이 설문에 답하였고, 이 중 통계

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불충분한 응답 34부가 먼저 제

외되었다. 또한 학년에 따른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자 비교적 적은 응답률을 보인 3년제 학제 재학생 

39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4년제 대학 298명의 치위생

학과 재학생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1문항으로서 일반적인 특성 6문항, 

치과위생사의 법정 직업 분류에 관한 인식 2문항, 의

료기사법에 관한 인식 6문항,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 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료기사법에 관한 인식은, 학

생들이 인식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 인식 

여부와 업무범위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중 치

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문항은 다중 응답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료인화의 인식 문항은 의료

인화추진에 관한 인식의 정도 및 동참의사를 파악하

기 위한 것으로서 질문에 앞서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가 설명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서 

기술통계는 상대도수와 분율로 표기되었다. 치과위생

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관하여서는, 학년에 따른 항목

별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

였다. 의료인화 추진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에 관련하

여서는 중복응답이 고려되어 분석되었고 비교의 용이

성을 위하여 분율이 표기된 막대그래프로 표현되었

다. 전체적인 유의수준은 0.05로 적용되었으며, 모든 

통계 처리는 R version 3.4.1 (R Development Core 

Team, Austri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전체 대상자 298명 중 약 96% (286명)가 여학생이

었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가장 많은 27.2%를 차지하

였으나 비교적 균등한 학년별 분포를 보였다. 약 46%

가 임상실습과 파트타임 등의 임상경험이 있는 것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population

N %

Sex

      Male 12 4.0

      Female 286 96.0

Grade

      Freshman 65 21.8

      Sophomore 74 24.8

      Junior 81 27.2

      Senior 78 26.2

Clinical experience

      Yes 136 45.6

      No 162 54.4

Awareness of legal scope for dental hygienists

      Awareness 185 62.1

      Unawareness 113 37.9

Awareness of medical personnels 

   propulsion

      Awareness 279 93.6

      Unawareness 19 6.4

Join the petition drive for medical 

   personnels

      Yes 157 52.7

      No 141 47.3

Note. All Persons 298.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 (%)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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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인지여부로는 62%가 알고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인

화의 추진에 관해서는 279명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

로 응답하여 93.6%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치과위

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정책적 활동의 동참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53%가 대국민 서명운동 등에 동참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의료인화추진에 관한 인식 경로

의료인화의 추진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9

명의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 경로에 

관한 질문이 주어졌다. 중복 응답이 고려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인지 경로로는 201명이(72.0%) “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이 50.2%로 다음 순위를 차지

하였다. 그 외 대한치과위생사협회(20.1%), 친구나 주

변사람 등 지인(15.8%), TV나 드라마 등 인터넷을 제

외한 매체(11.1%), 병원(2.5%) 그리고 기타(0.4%) 순

으로 나타났다(Fig. 1).

3.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관한 인식

Table 2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에 관한 치위생학과 재학

생들의 인식 정도를 학년별로 나타낸 것이다. 총 12개 

문항이 조사됐으며, 빈도와 백분율을 보기 위해 각 문

항을 개별 변수 처리하여 0 (아니오)와 1 (예)로 전산

입력하였다. 가장 높은 분율을 보인 것은 “구강보건교

육”과 “스케일링”으로 전 학년에 걸쳐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로 높게 인식하였다. “치면열구전색”은 1학

년에서는 26.2%를 보인 반면, 4학년 학생들은 78.2%

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응답하였다. “치아 본뜨기”

와 “불소도포” 는 전체 83%, 89%가 법적 업무로 인식

하였으며, 학년별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임시부착

물 장착 및 제거”와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는 

각각 57%와 55%의 인지율을 보였고, “임시충전” 은 

약 39%로 비교적 낮은 업무인지율을 보였다. “임시치

관제작”은 144명(48.3%)이, “환자기록(charting)”은 

71.8%가, “충치 치료”는 12.1%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라고 응답하였다(Table 2).

반면, 조사된 12개 항목에 관하여 1번(“구강보건교

육”)부터 9번(“불소도포”)까지를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로, 10번(“임시치관제작”), 11번(“환자기록”), 

12번(“충치 치료”) 항목은 법적업무범위가 아닌 것으

로 인지한 응답자는 전체 대상자 중 5명(1.7%)으로 나

타났으며, 5명 모두 4학년 학생들이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

입식 설문을 통하여 학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인식과 의료인화 추진에 관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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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r graph depicting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medical personnels propulsion among respon-

dents with awareness of the drive for medical per-

sonnels (n=279, “Awareness” respondents in Table 

1): schools (n=201), internet (n=140), KDHS;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n=56), acquaintance; 

friends or relatives (n=44), media; television and radio 

(n=31), hospital (n=7), and other (n=1).



정도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학년

별 표본수는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중인 의료인화의 추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

었다. 현행법에 의거한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에 

관한 주관적 인지정도로는 약 6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였다. 실제, 12개 세부항목별 업무범위 인지율

은 학년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주되게 알아보고자 한 내용은 예비치

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이 진료현장에서의 

법적 업무범위에 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조사된 12개의 문항 중 치과위생사의 합

법적 업무는 총 9개로서, 구강보건교육, 치면열구전색

(Sealant),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부

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리고 불소 도포이다. 나머지 “임시치관제

작”, “환자 기록(Charting)”, “충치 치료”는 관련 현행

법에 의하면 위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항목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3%, 71.8%, 12.1%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하였다. 

특히 “임시치관제작”에 관하여서는 학년별로 유의한 

인지율의 차이를 보였는데(p-value, <0.05), 1~3학년

은 평균적으로 약 60%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하였고, 4학년은 15.4%가 법적 업무라고 응답하

였다. 

2003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 

405명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실내에서의 수행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임시치관제작의 경우 응답자

의 66.2%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박정란 등, 

2004), 2017년 조사에서는 치과위생사에 의한 임

시치관제작 수행률이 90.1%로 나타났다(한양금 등, 

2017). 본 연구에서 71.8%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환

자기록의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하였

는데, Park et al(2010)의 연구 결과, 실제 임상에서

는 89.5%의 치과 병ㆍ의원 개원 치과의사들이 치과위

생사에게 위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법적인 업무 범위가 아닌 항목

으로서 치위생학 술기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

는 대표적 행위로 치주낭 측정과 치근활택술이 있다. 

2017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과의사 419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치주낭 측정과 치근활택술

이 각각 82.3%, 66.8%로 치과위생사에 의해 의료행

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양금 등, 2017). 

2015년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Table 2. Awareness of legal scope of practice for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current medical technicians, etc. act

Total 
(N=298)

Freshman 
(N=65)

Sophomore 
(N=74)

Junior 
(N=81)

Senior 
(N=78)

p-value

  1. Oral health education 292 (98.0) 64 (98.5) 72 (97.3) 78 (96.3)  78 (100) 0.39

  2. Sealant 194 (65.1) 17 (26.2) 50 (67.6) 66 (81.5)  61 (78.2) <0.05

  3. Scaling 291 (97.7) 64 (98.5) 72 (97.3) 79 (97.5)  76 (97.4) 0.97

  4. Radiograpy 251 (84.2) 55 (84.6) 67 (90.5) 72 (88.9) 57 (73.1) 0.01

  5. Temporary filling 115 (38.6) 22 (33.9) 26 (35.1) 26 (32.1)  41 (52.6) 0.03

  6. Attachment and remove of temporary crown 170 (57.1) 41 (63.1) 36 (48.7) 37 (45.7)  56 (71.8) <0.05

  7. Dental impressions  247 (82.9) 53 (81.5) 60 (81.1) 68 (84.0)  66 (84.6) 0.92

  8. Attachment and removal of orthodontic wire 163 (54.7) 36 (55.4) 33 (44.6) 42 (51.9)  52 (66.7) 0.05

  9. Fluoride application 266 (89.3) 56 (86.2) 67 (90.5) 74 (91.4)  69 (88.5) 0.75

10. Temporary crown 144 (48.3) 39 (60.0) 42 (56.8) 51 (63.0)  12 (15.4) <0.05

11. Charting 214 (71.8) 48 (73.9) 55 (74.3) 64 (79.0)  47 (60.3) 0.06

12. Cavity treatment 36 (12.1) 15 (23.1) 10 (13.5) 3 (3.7)  8 (10.3) <0.05

Note.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 (%). Multiple responses considered. p-values were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2018 Vol. 6. No. 1

40



의 법적 업무 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

기, 교정융 호선의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

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이며, 의료법 제 37조 

제 1항에 따라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법안이 과거 대비 구체적으로 수정되었으

나 여전히 임상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업무

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령에 근거하

여 명시된 업무에 비해 실제 진료실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가 크게 존재하여 심도 있는 정책적 검

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신보미 등, 2018). 

본 연구결과에서도 많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여러 

매체와 의료관계법규와 같은 교과목을 통하여 일부

분 법률적 정보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

사의 법적업무범위에 대해서 대부분 정확하게 구분하

지 못하였다. 표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총 12개 조사

된 항목들에 관하여 법적업무여부를 모두 맞춘 학생

은 298명 중 5명뿐이었다. 5명은 모두 4학년 학생으

로 조사되었는데, 4년제 학제의 경우 대부분의 치위생

학과에서는 고학년에 의료관계법규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므로 교육에 의한 효과로 보여진다. 예비 치과

위생사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업무 범위에 관

한 연구가 없기에 비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나, 치위

생(학)과 교육과정의 특정과목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

되어 학습되고 있고, 치과 병ㆍ의원 임상실습 등을 통

하여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

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의료인화 추진에 관하여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인화 서명운동의 동

참은 절반에 가까웠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

한 정보 경로로는 약 72%가 “학교수업을 통해서”로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절

실한 시점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적극적인 홍보

와 노력이 필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진

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

에 의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모두 포괄하

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료현장에서 높은 수행률을 

보인 “도포마취”, “환부 소독”, “치은 압배”,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등이 해당된다(한양금 등, 2017). 또

한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률용어로서, “환자 기록”과 

같은 일부 용어들의 표현이 정확치 않아 응답자로 하

여금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예비 치과

위생사에 의한 세부적 법적업무범위의 인식정도와 관

련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사회적 논제를 반영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은 매우 적

법하고 안전한 치과의료 실현과 효율적인 치과의료서

비스 생산 및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시의성

을 반영하여, 본 연구결과가 의료기사법 개정에 있어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향후 치과위

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임상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사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비교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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